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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아동신분보호법

문저는취업이민 3순위비숙령

공으로 이민을 신청했습니다 노동

허가서신청서는2022년 8월에제출

되었는데노동부감사에걸려I-140

취업이민청원서가 6개월전에제출

되었고 아직까지도 계류 중입니다

현재 I-485 영주권 신청서는 1년 3

개월 정도 후에 접수가 가능할 것이

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제 아들이 1

년 2개월 후에는 21세가 됩니다 이

상태에서 아들이 영주권을 저와 함

께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

답취업이민 3순위인경우노동

허가서가접수된날짜(우선일자)가

Visa Bulletin의 신청서 접수 날짜

(Dates for Filing)를앞서갈때영

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

용하고 귀하의 우선 일자가 이민 문

호 날짜(Final Action Date)보다

앞서갈 때 이민국은 영주권을 발급

할수있습니다

영주권 신청서 접수 날짜를 기다

리는 동안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

어 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

받지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 자녀

가 영주권을 함께 못 받게 되면 자

녀가 미국에서 별도의 비이민 비자

신분을 획득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

거나 자녀가 부모와 헤어지거나

아니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기 위

해 비자 신분 없이 불법으로 미국에

서체류하게됩니다

위와같이영주권을기다리는동안

에 자녀가 21세가 되어 영주권을 함

께 못 받은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

위해아동신분보호법이만들어졌습

니다 2023년 2월에 업데이트된 아

동 신분 보호법 지침서에 의하면 우

선일자가 Dates for Filing을 앞서

갈 때 당시의 자녀의 나이에서 이민

청원서가계류됐었던기간을뺐을경

우 자녀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자

녀의 실제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더

라도영주권을받을수있습니다

귀하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 접수

가 가능한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취

업이민 청원서 계류 기간을 뺐을 때

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귀하

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

있습니다

앞으로 Dates for Filing과 Fi�

nal Action Dates가 어떻게 움직

일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

만현재상황에서는영주권신청서를

접수할 수 있는 날짜의 자녀 나이에

서 6개월이상을뺀다면자녀의나이

가 21세 미만이 되어 영주권을 함께

신청하는것이가능할것같습니다

문의:(213)291-9980

전문지식부터미국생활까지온라인상담합니다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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